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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

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-

▶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

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을 연
구에 참여시키거나,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,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
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.
①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,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
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②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시, 논문의 교신저자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제
출한다.
③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시,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, 특수관계인 저자가 
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(입시·진학 관련학교, 연구 관련 기관 등)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
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.


